
한화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채권) 

투자위험등급 : 

5 등급 

[매우 낮은 위험]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한화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채권)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화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채권)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한화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채권) (55138)   

2. 집합투자기구 분류 : 투자신탁, 증권(채권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전환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02-6950-0000)   

4.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 및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의 홈페이지 참조  

5. 작 성 기 준 일 : 2015 년 9 월 11 일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5 년 9 월 24 일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모집(매출)총액: 10 조좌]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 가능  

9. 존속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한화자산운용㈜ 본점,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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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

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

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판매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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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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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Ⅰ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고 

평균잔존만기를 단기로 유지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국채, 지방채, 특수채 및 회사채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상을 투자하며, 특히 유동성이 높은 국공채에 70% 이상 투

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 보유채권의 평균잔존만기를 단기로 운용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가격변동위험을 축소  

- 필요시 파생상품에 투자  

 

※ 시장상황에 따라 일정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신탁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 KAP Money Market Index 100% 

주)2014년 7월 1일부터 비교지수가 Kis-Reuters 종합 1~2년 90%, 매경BP Call 10%에서 KAP 

Money Market Index 100%로 변경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전략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위험관리  

 

- 위험관리체계: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회사 전체의 위험 정책을 수립·변경하며 자산

별, 펀드별 투자 가이드라인을 설정합니다. 위험관리부서는 자산별, 펀드별 거래한도 

및 투자한도, 또는 손실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핵심 위험요인을 정의하여 포트폴

리오 위험을 측정∙관리합니다. 정기적으로 운용부서 및 운용본부장에게 포트폴리오 위

험, 기준지수 대비 성과, 요인분석 및 추적오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필

요한 경우 대표이사 이하 관계자들이 사후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을 결정합니다. 

 

- 펀드 듀레이션 조절을 통해 시장위험을 관리하며, 채권 및 유동성에 대해 거래상대방별 

투자한도를 설정해 신용위험을 통제합니다. 채권 섹터별, 신용등급별 투자한도를 정하

고 있으며 회사채의 경우 운용팀과 독립된 크레딧리서치팀에서 미리 정한 투자 종목

(Buy List) 내에서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3.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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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

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

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

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금리변동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

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

다. 

신용위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 등의 발행회사 또는 단기금융상품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거나 신용도하락, 채무불이행, 부도 등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

의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주요투자대상, 원본손실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펀드의 위험등급을 5
단계[매우 높은 위험(1등급), 높은 위험(2등급), 중간 위험(3등급), 낮은 위험(4등급), 매우 
낮은 위험(5등급)]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신탁재산의 70% 이상을 국공채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투자위험 5등급 중 5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낮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국공채를 포함한 채권 등의 
투자에 따른 수익의 변동성을 인지하고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
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ㅇ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분류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위험 

기  대 

수익률 

 

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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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기준일: 2015년 9월 24일) 

구분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 

기구수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 

기구 규모

책임운용 

전문인력 

박하나 1980 매니저 11개 57,054억

-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 
- BS투자증권 (2년 4개월)  
- SK증권 (1년 1개월) 
- 알파에셋자산운용(6년 2개월) 
- 한화자산운용(2014년 2월~현재) 

김현주 1984 매니저 28개 5,806억
-서울대 경영대학원 

-한국투자신탁운용(2007.12~2009. 12) 
-한화자산운용(2010년 1월 ~ 현재) 

주 1) 상기인은 FI 밸류운용팀의 매니저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ㆍ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2) 기준일(2015년 9월 24일)에 운용전문인력이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는 기재가 

불가능하여, 운용을 담당할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2015년 9월 11일 자료로 기재하였습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동사항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2014.12.22 오현세 전용일 

2015.03.25 전용일 박하나 

2015.09.24 박하나 박하나, 김현주 

 

다. 최근 3년간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동사항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2014.07.01 민영기 박하나 

2015.03.25 박하나 - 

 

6. 투자실적 추이(세전 기준, 연도별 수익률, 단위: %)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14.09.12 

~15.09.11

13.09.12 

~14.09.11

12.09.12 

~13.09.11

11.09.12 

~12.09.11 

10.09.12 

~11.09.11

한화단기국공채(채권) 2.42 3.62 2.97 4.79 3.97 

비교지수 2.29 3.30 2.97 4.63 3.78 

한화단기국공채(채권)A 2.31 3.16 2.42 4.23 3.41 

비교지수 2.29 3.30 2.97 4.63 3.78 

한화단기국공채(채권)C 2.16 2.96 2.21 4.02 3.20 

비교지수 2.29 3.30 2.97 4.63 3.78 

한화단기국공채(채권)F 0.64 -31.02 2.71 4.53 3.70 

비교지수 2.29 3.30 2.97 4.63 3.78 

한화단기국공채(채권)I 2.20 0.00 0.00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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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지수 0.00 0.00 -28.34 4.61 3.79 

한화단기국공채(채권) A-

u2 
2.23 3.13 2.41 4.91 

비교지수 2.29 3.30 2.97 5.29 
주1) 비교지수 : (0.9 * [KIS종합 01-02Y]) + (0.1 * [매경BP_MMI_CALL지수])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5) 마지막 수익률 즉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 

(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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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 이 집합투자기구의 판매회사는 판매보수 및 수수료와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수수료율 

부과기준
종류A 종류 A-u2 종류C 

종류C-

P(연금저축

) 

종류C-

RP(퇴직연

금) 

종류F 종류I 

가입자격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종류A-u2 

수익증권

간 전환권 

제한없음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조의2에

따른  

“연금저

축계좌”

의 가입자

근로자퇴

직급여보

장법 

제2조제11

호 및 

제12호에

서 규정한

적립금 

판매회사

의 일임형 

종합자산

관리계좌 

집합 

(간접)투

자기구 

또는 

납입금액

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선취판매

수수료 

(납입금액

의) 

0.2% 1.0% 이하 - - - - - 
수익증권

매입시

후취판매

수수료 
- - - - - - - 환매시

환매수수

료 
- - - - - - - 환매시

주1) 종류 A-u2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율은 납입금액의 1.0% 이하 범위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은 금융투자협

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선취판매수

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 1일 전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종류A 종류 A-u2 종류C 

종류C-

P(연금저

축) 

종류C-

RP(퇴직연

금) 

종류F 종류I 

집합투자업자 

보수 
0.0700 0.0700 0.0700 0.0700 0.0700 0.0700 0.0700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0.0100 0.0900 0.1500 0.1100 0.1000 - 0.0300 

신탁업자 

보수 
0.0150 0.0150 0.0150 0.0150 0.0150 0.0150 0.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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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무관리

회사 보수 
0.0120 0.0120 0.0120 0.0120 0.0120 0.0120 0.0120 

기타비용 0.0100 0.0085 0.0098 - - 0.0060 0.0045 사유발생

시 

총 보수∙비용 0.1170 0.1955 0.2568 0.2070 0.1970 0.2580 0.1395 - 

증권 

거래비용 

0.0006 0.0005 0.0005 - - 0.0017 0.0003 사유발생

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

융비용 제외)으로서 이 투자신탁의 직전 회계연도(2014.03.06 ~ 2015.03.05)의 기타비용비율을 추

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2)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연도(2014.03.06 ~ 2015.03.05)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

하였으며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3) 총보수ㆍ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ㆍ

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ᆞ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천원)  

종류 1년 3년 5년 10년 

종류A 32 58 86 169 

종류 A-u2 20 63 110 250 

종류C 26 83 145 327 

종류C-P(연금저축) 21 67 117 267 

종류C-RP(퇴직연금) 20 64 112 254 

종류F 11 33 58 133 

종류I 13 42 74 168 

주)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ᆞ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종

류 A: 0.2%, 종류 A-u2: 1.0%로 가정) 및 총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및 총 보수ᆞ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과세  
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

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는 과표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이란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신탁재산의 운용수익 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 과세대상 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및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4) 종류 C-P(연금저축) 수익증권 수익자(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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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 년 이상, 연 1,800 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 세 이후 10 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  

(지방소득세 포함) 

단,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 년 1 월 1 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200 만원 

(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연금외 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 50 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른 3 개월 이상 요양 

-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종류 C-RP(퇴직연금)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한 과세-퇴직연금제도의 세제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액공제(2015.1.1. 부터) 

(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과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함 

 

√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 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 수령

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함 

 

√연금 인출 방식에 따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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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연금외 수령의 경우 과세체계가 다름. 또한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은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분리과세 가능함. 자

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 참조 

 

※퇴직연금제도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과세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1) 기준가격 산정  

주1) 공휴일, 국경일 등 집합투자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는 날에는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2) 매입 및 환매 절차  

 
가. 매입 

 
- 매입방법: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 자금납입: 자금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기준

가격 

(나) 오후 5시 경과 후 자금납입: 자금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의 기준가격 

 

나. 환매 

 

- 환매방법 :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경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환매도 가능합니다. 

 

-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 환매청구: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

여 제3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나) 오후 5시 경과 후 환매청구: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다. 전환 

 

기준가격 산정주기/공시시기 매일 

기준가격 공시방법 전자공시 

기준가격 공시장소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판매회사·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홈페이지, 판매회사 각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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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전환대상 투자신탁 중 일부가 설정되지 않았거나 또는 해지된 경우 당해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는 전환대상 투자신탁 중 일부를 판매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

해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당 판매

회사에 전환을 원하는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신 후 투자하

시기 바랍니다. 

▶ 전환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투자신탁의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 

 

● 종류A-u2 수익증권의 타 투자신탁의 종류A-u2 수익증권과의 전환 
 

이 투자신탁은 다른 투자신탁의 종류A-u2 수익증권과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투자자에게 

부여된 전환형 투자신탁입니다. 아래의 전환대상 투자신탁 상호간에 어느 때라도 투자대상 

투자신탁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환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전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도 없습니다. 

수익자가 투자신탁의 전환을 위하여 수익증권을 환매청구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다른 투자신탁의 종류A-u2 수익증권에서 이 투자신탁의 종류

A-u2 수익증권으로 전환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41

조의 규정에 따라 전환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 매입일을 기준으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합니

다. 

 

▶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 

- 한화Value포커스증권 자투자신탁1호(주식)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1조클럽증권 자투자신탁(주식)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채권)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글로벌프라임상업용부동산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차이나H스피드업1.5배증권 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스트래티직인컴증권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인덱스free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개인MMF 1호 종류A-u2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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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요약 재무정보 
 

(단위: 원)  

대차대조표

제 8기제 9기제 10기

( 2015.09.05 ) ( 2015.03.05 ) ( 2014.03.05 )
항       목

운용자산

  증권

820,204,249,050 6,107,364,288

817,366,093,340 5,156,470,427

  파생상품

  부동산/실물자산

  현금 및 예치금

  기타 운용자산

기타자산

자산총계

운용부채

기타부채

부채총계

원본

수익조정금

이익잉여금

1,504,921,078,412

0

159,851,546,484

24,515,697,036

0

10,272,502,509

1,345,069,531,928

0

0 0

0 0 0

2,838,155,710 950,893,861

0 0

8,230,460,936 83,204,285

1,529,436,775,448 828,434,709,986 6,190,568,573

0 0

10,272,502,509 10,094,324,420 206,970

10,094,324,420 206,970

1,502,484,413,731 792,050,329,046 6,020,083,432

19,420,071,179 -43,827,150

11,287,578,017 6,869,985,341 214,105,321

5,392,281,191

1,519,164,272,939 818,340,385,566 6,190,361,603자본총계  
 

손익계산서

항       목
제 10기 제 9기 제 8기

( 2015.03.06 - 2015.09.05 ) ( 2014.03.06 - 2015.03.05 ) ( 2013.03.06 - 2014.03.05 )

운용수익 11,318,141,733 6,890,292,881 214,706,481

  이자수익 13,234,138,739 7,981,766,668 336,663,867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1,915,997,006 -1,091,473,787 -121,957,386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0 6,000 198,000

기타비용 30,563,716 20,301,540 403,160

  관련회사 보수 0

당기순이익 11,287,578,017 6,869,985,341 214,105,321

매매회전율 0.00 0.00 0.00

0 0

  매매수수료 0 6,000 198,000

 
 

 


